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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규제 개요

□ (도입배경 및 목적) 노르웨이 노동 및 사회포용부(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

clusion), 기후 및 환경부(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)는 EU REACH(화학물질 

등록,평가,허가 및 제한에 관한 제도)* 내용을 자국 규정에 통합함

* EU REACH (Regulation (EC) No 1907/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

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

of Chemicals (REACH)

  - EU는 회원국 내 위해화학물질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, 화학

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EU REACH 제도를 운영해 화학물질의 전주기 

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, 각 회원국의 국내법과 같이 취급되어 직접 적용됨

  -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 아닌, 유럽경제지역(EEA) 회원국*으로, 협정**에 따라 

EU의 법령을 자국법에 통합 또는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

*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

**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, 상품, 서비스, 자본,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모든

EU 법규(지침-Directive, 규정-Regulation)를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야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, REACH가

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(EEA 협정 부속서 II 제15장 12zc항(Regulation EC 1907/2006)

  - EU REACH는 제품안전을 위한 규정으로,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밀접한 

관계가 있으므로 협정문 내 이식 대상에 명시되어 있음. 협정에 대한 이행조치로 

동 안건을 통해 EU 규정을 노르웨이 법령(forskrifter)으로 이식하는 것임

 □ (규제요지) EU REACH 제도를 노르웨이 법령에 반영함

  - 동 안건은 기술적인 사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며, 이식되는 

EU 규정(EU REACH 및 개정안)을 나열하고 있음

TBT 통보번호 § 미통보
통보일 § -
고시일 § 2025년 7월7일

규제명

§ REACH 이행 규정 제516호, 2008년 - 개정안 - (규정

(EU) 2023/2055 및 규정 (EU) 2025/1090의 이행에 관한)

규정 제1441호, 2025년
§ REACH Enforcement, Regulation No. 516, 2008 - Amend

ment - (on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(EU) 2023/2055

and Regulation (EU) 2025/1090) Regulation No. 1441,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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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적용대상 및 수출규모)

규제부처
§ 노르웨이 노동 및 사회 포용부, 기후 및 환경부
§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,

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

요구사항 유형 § 노르웨이 법령에 EU REACH 제도 반영
제‧개정 상태 § 제정 최종안
채택일 § -

의견수렴 마감일 § -
발효일 § 2025년 7월 7일
준수기한 § -

적용대상
§ 전제품

§ All Products

적용범위 § 전제품

對발행국 수출액

(전년기준, 천불)
451,044 HS Code § 전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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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제정 세부내용

□ (제정 세부내용)

 ㅇ (적용범위) 동 안건은 EU REACH 제도를 노르웨이 법령에 반영하는 것임

  - 이에 노르웨이에서 제조 또는 수입,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해당 제도의 요구

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  - 노르웨이는 유럽경제지역(EEA) 회원국으로 협정에 따라 EU와 동일하게 법령을 

개정되는 것으로, EU REACH와 동일한 접근이 가능함

 ㅇ (이식대상) 명시된 아래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EU REACH의 전반적인 사항을 

모두 이식하고 따름

  - 노르웨이에 법제화 되는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, 원 규정(EC 

1907/2006)부터 마지막 개정((EU) 2025/1090)까지 개정이력을 모두 포함함

연도 EU 규정 개정
2006 (EC) 1907/2006 (최초버전)
2007 (EC) 1354/2007
2008 (EC) 987/2008
2009 (EC) 134/2009, (EC) 552/2009
2010 (EU) 276/2010, (EU) 453/2010
2011 (EU) 143/2011, (EU) 207/2011, (EU) 252/2011, (EU) 253/2011, (EU) 366/2011, (EU) 494/2011

2012
(EU) 109/2012, (EU) 125/2012, (EU) 412/2012, (EU) 835/2012, (EU) 836/2012, (EU) 847/2012,
(EU) 848/2012

2013 (EU) 126/2013, (EU) 348/2013, (EU) 1272/2013
2014 (EU) 301/2014, (EU) 317/2014, (EU) 474/2014, (EU) 895/2014
2015 (EU) 2015/282, (EU) 2015/326, (EU) 2015/628, (EU) 2015/830, (EU) 2015/1494

2016
(EU) 2016/26, (EU) 2016/217, (EU) 2016/863, (EU) 2016/1005, (EU) 2016/1017, (EU)
2016/2235

2017 (EU) 2017/227, (EU) 2017/706, (EU) 2017/999, (EU) 2017/1000, (EU) 2017/1510

2018
(EU) 2018/35, (EU) 2018/588, (EU) 2018/589, (EU) 2018/675, (EU) 2018/1513, (EU)
2018/1881, (EU) 2018/2005

2019 (EU) 2019/957, (EU) 2019/1148, (EU) 2019/1691

2020
(EU) 2020/171, (EU) 2020/507, (EU) 2020/878, (EU) 2020/1149, (EU) 2020/2081, (EU)
2020/2096, (EU) 2020/2160

2021
(EU) 2021/57, (EU) 2021/979, (EU) 2021/1199, (EU) 2021/1297, (EU) 2021/2030, (EU)
2021/2045, (EU) 2021/2204

2022 (EU) 2022/477, (EU) 2022/586
2023 (EU) 2023/923, (EU) 2023/1132, (EU) 2023/1464, (EU) 2023/2055, (EU) 2023/2482
2024 (EU) 2024/1328, (EU) 2024/2462
2025 (EU) 2025/1090 (최신버전)

[표 1] 이식 대상 EU REACH 관련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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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(예외사항)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부 승인을 받을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할 수 

있으나, 해당 사항은 EAA 협정에 위배되어서는 안됨

  - 노르웨이 노동감독청은 제31조 5항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사용언어), 제67조(근로자 

보호를 위한 예외조치)에 대해 예외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음

 ㅇ (규제시행) 동 개정안은 공고 즉시(2025년 7월 7일) 시행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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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관련 법령 및 표준

□ (관련 법령)

  - 규제원문(Forskrift om endring i forskrift om registrering, vurdering, godkjenning og begrensning 

av kjemikalier (REACH-forskriften))

  - https://lovdata.no/dokument/LTI/forskrift/2025-07-04-1441

  - EU REACH (Regulation (EC) No 1907/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

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sation and 

Restriction of Chemicals (REACH),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, amending 

Directive 1999/45/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(EEC) No 793/93 and Commission 

Regulation (EC) No 1488/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/769/EEC and Commission 

Directives 91/155/EEC, 93/67/EEC, 93/105/EC and 2000/21/EC)

  - https://eur-lex.europa.eu/eli/reg/2006/1907/oj/eng

https://lovdata.no/dokument/LTI/forskrift/2025-07-04-1441
https://eur-lex.europa.eu/eli/reg/2006/1907/oj/eng


- 6 -

붙임  규제 참고자료

□ 참조자료

- EEA 협정문(EUR-lex, 법령정보 검색)

- https://eur-lex.europa.eu/collection/eu-law/treaties/treaties-other.html#agreem

ents-with-countries-in-the-european-economic-area-eea-

- EEA 협정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 안내

- https://www.regjeringen.no/en/topics/european-policy/eos/id115261/

https://eur-lex.europa.eu/collection/eu-law/treaties/treaties-other.html#agreements-with-countries-in-the-european-economic-area-eea
https://eur-lex.europa.eu/collection/eu-law/treaties/treaties-other.html#agreements-with-countries-in-the-european-economic-area-eea
https://www.regjeringen.no/en/topics/european-policy/eos/id115261/

